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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휴일 골프접대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

[대상판결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8나25938 판결] 

 

이광선 변호사 | 신혜주 변호사 

 

휴일에 회사 고객을 상대로 한 골프접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, 휴일근무 수당을 청구할 

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. 

 

S보험에서 일하는 근로자 A씨는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 사이, 법정공휴

일이나 주휴일에 총 47번 접대 목적의 골프라운딩에 나갔습니다.  한번 나가면 1회당 5시간 정도를 

돌았으며, 회사 법인카드로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.  일부 라운딩에는 상무가 동행하기도 했고, 그렇

지 않은 경우에도 상무의 지시에 따라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

 

이에 A는 “휴일 골프 중 상당수는 상사인 상무의 지시로 참여했으며, 회사 출장여비지침에 따르면 

골프접대는 담당 임원인 사업본부장의 결재가 필수적이었다”라며 ”이를 볼 때 휴일 골프접대는 회사 

업무의 일환이다”라고 주장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

 

대상판결은 ”골프접대 대상자나 장소, 시간을 회사가 아니라 A나 A의 상사인 상무가 임의로 선정한 

점을 볼 때, 상무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지만 A에게도 재량권이 있어 보인다”라고 판단하였습니다.  

또한 원심과 마찬가지로 “A는 영업부서 부서장으로 영업매출 향상이 주된 목표고, 대내외 평가를 잘 

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골프접대를 할 동기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, 휴일 골프가 단순히 회사의 구

체적인 지휘ㆍ감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”고 판

시하였습니다. 

 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div=3&idx=121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5&div=3&idx=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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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 “A의 주된 업무는 부서장으로서 영업실적 관리 등 부서 실적 업무와 부서원들 근태관리임을 

보면, 휴일 골프 참여가 A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”라며 “또 회사 법인카드 사용

이 내부적으로 승인됐다고 해도 이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에 대한 승인이라기보다 임직원의 원활

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으로 볼 수 있다”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

유지하였습니다. 


